
2016년 6월 순자본비율 

 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장 제1절 제30조(재무건전성 유지) ③ 금융투자업자는 매 분기의 말일을 

기준으로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금액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45일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

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하며,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간 본점과 지점,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

하고,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 <개정2008.2.29> 

 

 

(단위:백만)

구     분 2016.6

영업용순자본(A) 2,557,23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총위험(B) 667,90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잉여자본(A-B) 1,889,32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필요유지자기자본(C) 130,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순자본비율[(A-B)/C] 1451.10%

※ 당사는 금융투자업규정에 의거,
    2016년부터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순자본비율을 산출합니다.


